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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103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남매일    발행인  윤  규  현

2. 충청매일    발행인  변  보  석

3. 忠淸日報    발행인  이  규  택

주 문

  경남매일 2018년 1월 4일자 1면「거제 조선산업 희망 뱃고동 울렸다」기사의 

관련 사진, 충청매일 1월 18일자 1면「文 대통령,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방문」

기사의 관련 사진, 忠淸日報 1월 25일자 1면「정현 ‘테니스의 역사’ 새로 썼다」기

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경남매일)=

1월 4일자 1면 사진



- 2 -

연합뉴스가 1월 3일자 오후 1시 16분 송고

(충청매일)=

연합뉴스가 1월 17일자 오후 1시 17분 송고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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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日報)=

1월 25일자 1면 사진

프랑스통신사AFP의사진을받아국내통신사뉴스1이전송한사진.

  경남매일은 연합뉴스가 1월 3일 13시16분에 전송한「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

소 둘러보는 문 대통령」제목의 사진을, 충청매일은 연합뉴스가 1월 17일 13시

17분에 전송한「문 대통령, 한국 아이스하키 파이팅!」제목의 사진을 각각 출처

를 밝히지 않은 채 1면에 게재했다. 忠淸日報는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진을 받

아 국내 통신사 뉴스1이 전송한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

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

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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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

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

위 원 정 숭 호

장 명 국

이 동 현

장 인 철

김 규 식

강 희

하 윤 수

김 영 모

박 현 갑

박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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